 5장은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정부권한에 대한 검토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되는 모델이 바로 강제실시와 정부사용이다. TRIPS협정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정부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국내수요를 목적으로, 국가긴급사태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업적 사용은 정부의 허가를 얻어 제3자가 특허권을 얻을수 있다. 이런 권리를 두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싼 약값을 책정하는 반경쟁적 관행의 해결책이다. TRIPS협정은 또한 보상이나 특허사용과 같은 모든 부분에 대한 결정권을 사실상 각 국가에게 부여한다. 게다가 정부승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약회사들에게 특정행동을 금지하거나, 수행할 것을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금지명령구제(Injunction Relif)를 발동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트립스 규정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승인은 매우 단순하고 쉽다. 결국 이런 국가관행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의약품을 포함한 발명의 접근에 있어 트립스 규정에 의해 해석하는 국가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국가가 특허의 공공의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를 사용할 수 있었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특허권자와의 협상없이 가능했다. 미국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호주, 아일랜드, 이탈리아, 독일, 뉴질랜드, 영국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비슷한 일이 가능했다. 트립스규정은 이런 관행을 수용하도록 만들어졌다. 강제실시는 북미, 일본, 유럽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등과 같은 기술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캐나다는 NAFTA 참여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압력이 있기전까지, 의약품에 대해 많은 강제실시가 있었다. 아프리카의 경우, 심각한 공중보건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강제실시를 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강제실시로 인한 소송의 비용과도 관계가 있고, 특허시스템과도 관련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특허의 출원청구소송을 검사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 및 인력을 가진 나라는 극소수다. 이로 인해 조작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강제실시로 인한 소송도 많은 가난한 국가들이 꺼린다. 소송의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고, 이는 이들 나라의 제한된 예산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는 어떤 나라는 문화적 거부감으로 소송을 하지않으려는 곳도 있다. 여러이유로 개발 도상국들은 특허약의 사용권한을 가질 수 있는 트립스 규정을 법제화하지 않았다. 만약, 개발도상국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들은 값싼약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 정부사용의 아웃라인

1. 관리에 있어 과도하게 형식적이고 예산 소요가 많이 되서는 안된다. 또한 쉽게 소송을 조작할 수 있는 제도도 안된다. 대형제약회사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의 숙련자들이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지재권을 남용하고, 경쟁사들과 법원을 괴롭힌다. 따라서 이런 대형제약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정부나 공공에 의해서 관리되는 방식을 추천한다.

2. 정부사용규정을 강화해야한다. 예를 들어, 공공목적의 비상업적 사용등과 같은 경우가 좋은 예인데, 이런 모델들을 많이 개발해야한다.
3. 보상시스템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쉽게 관리해야한다. 빠르게 결정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4. 수출을 허가하거나 수출을 위한 생산을 허가하는 것이다. 트립스 협정의 30조에서는 인도적 목적을 위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특허권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조건으로 (a) 제품의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고, (b) 전염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c) 공공보건에 이익을 주고, (d) 제품 수출이 인도적 목적을 유지할 경우이다.

5. 특허권의 사용허가는 공중보건을 위한 비상시에만 사용되어야한다. 31조b항에 보면 공공보건을 위한 비상업적 사용규정이 명시되어있다. HIV/AIDS,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에 의한 국가비상사태시에는 특허권자와의 협상 없이 특허약의 사용이 가능하다.
◎ 행정절차

 어떤 기관, 공식 위원회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공식결정을 내릴 것인지, 소송에 대한 행동을 보일 것인 지에 대해 각 국가별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트립스는 기록과 의사결정과정, 항소에 대한 모든 진행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트립스 31조는 행정절차에 관해서 ‘독립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립한 독립기구에 허가, 수정, 반환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이었다면, 또한 여러 안전장치들이 따랐다면(여기서는 보상금을 말하는 것 같음), WTO의 분쟁해결과정에서도 받아들여 질 것이다.

◎ 정부사용

 어떤 국가들은 자유롭게 특허의 공적사용을 허가한다.

1. 미국 – 공공이익을 위해 광범위하게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사용은 특허권자와의 협상의 의무가 없으며, 보상은 정부의 토지수용권보상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이탈리아 – 군사 또는 공공을 위한 특허수용권리를 인정한다.

3. 호주 – ‘왕권(Crown)에 의한 개발(아마, 공공의 목적에 의한 개발, 혹은 국가권력에 의한 개발을 의미하는것이 아닐까요),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특허사용권리를 인정한다.
4. 독일 – 공공복지를 위한다고 인정되는 발명은 그 특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말레이시아 – 정부, 정부부서, 정부부서에서 지정한 사람은 어떤 발명도 사용할 수 있는 특허권을 가질 수 있고, 정부가 허가한 사용은 특허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한다.
6. 싱가포르 – 공공을 위한 비상업적인 사용은 정부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7. 뉴질랜드, 필리핀, 아일랜드, 스위스, 영국 역시 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특허의 공적사용을 허가하고, 그에 따른 독립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 보상

 트립스 규정 31조k항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정당한(adequate) 보상을 지급받아야한다. 여러면에서 이 규정이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또한 국가는 보상설정에 있어서 결정권과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것을 진행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합리적인 로열티를 기본으로 하는, 보상의 가이드라인을 국가마다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보상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고, 보상결정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일본, 독일,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은 보상의 기준을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다. USTR의 2000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제약회사들은 평균 5%의 로열티를 가지고, 일본은 2~4%, 독일은 2~10%정도 로열티를 제공한다.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캐나다의 경우, 통상 4%정도 로열티를 제공한다.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인도산업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새로운 로열티 지침을 권고했다. 

· 혁신적인 제품은 3~5%, 

· 별로 혁신적인 제품은 아닐 경우 2~3%, 

· 그밖의 특허는 1%이거나 또는 그 이하.

 중요한 것은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야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로열티를 찾아야한다. 회사는 획기적인 제품이고, 더 많은 돈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럴경우를 대비하여, 회사는 발명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공개표준형식을 사용하여 밝혀야할 것이다. 
· 산업상(field of technology)의 해석
  트립스 규정 27.1 중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 . . patents shall be available and patent rights enjoyable without discrimination as to the place of inventio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whether products are imported or locally produced. .  .  . 물건 또는 제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특허획득이 가능하다
 ‘산업상(field of technology)’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 이는 거대제약회사들이 의견을 주장할 때 인용되곤 한다.

(이후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해 각 국가별로 어떻게 달랐는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